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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도심지의 개발 사업은 노후·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

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아파트단지또

는 1개동의주상복합건물을공급한다. 개발사업은도심지의

특성상 계획에 포함된 부지와 포함되지 않은 부지가 혼재한

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한다.

대기오염물질은 자연적인 발생과 인근 공사장, 토사 운송

업, 건축공사등인위적인작업에의해서추가로발생한다. 이

러한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「대기환경기준」에서

는 24시간 평균과 연간 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.

본 연구는도심지개발사업을위한공사중토공사기간에

발생하는 PM10, PM2.5, NO2의 발생량을 검토하고자 한다.

2. 연구 방법

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임의의 도심지를 대상지로 선

정하여 1개동의주상복합건물을신축하는토공사기간의대

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분석하였다.

대기확산 예측프로그램(aermod-view V.8.90)을 사용하여

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분석하였고, 비산먼지배출계수는국

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“비점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발

생량산정방법” 편을참고하여토공사기간의배출계수를산

정하였다.

3. 예측 결과

도심지 개발 사업 중 토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

질중 PM-10, PM-2.5의 발생량을예측하였으며, 결과는 [그

림 1]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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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본논문에서는도심지개발사업으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중 PM10, PM2.5, NO2의영향을사업대상지기준반경 50m,
100m, 200m에서의 영향을 예측하였다. 사업대상지 반경 50m 안에서의 영향은 법적 기준을 만족하지만, PM10, PM2.5,
NO2 모두 24시간 평균치 기준의 50%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에 도심지에서의 개발 사업은 대기오염물질
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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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]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예측 결과(24시간)

PM10의 발생량은 대상지 반경 50m에서는 50~30μg/㎥,

100m에서는 30~10μg/㎥로예측되었다. 반경 200m 이상일때

사업대상지에서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PM2.5의발생량은반경 50m에서는 40~20μg/㎥, 반경 100m

에서는 20~10μg/㎥로 예측되었다. PM-2.5 또한 반경 200m

이상에서 사업대상지에서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

되었다.

NO2의 발생량은 반경 50m 안에서 0.0243~0.0146ppm으로

예측되었고, 반경 100m 안에서는 0.0146~0.0049ppm으로예측

되었고, 반경 300m 이상에서 사업대상지에서의 영향권을 벗

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4. 결론

본연구에서는도심지개발사업으로발생하는대기오염물

질중 PM-10과 PM-2.5, NO2의발생량을사업대상지를기준

으로반경 50m, 100m, 200 범위에서의발생량을 예측하였다.

「대기환경기준」에서 PM10의 24시간 기준이 100μg/㎥,

PM2.5의 24시간 기준이 35μg/㎥, NO2의 24시간 기준이

0.060ppm인 것을 고려할 때, 반경 50m 안에서는 「대기환경

기준」의 24시간기준의 50%를사업대상지에서발생시켜도

심지에서의 개발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일 수 있

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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